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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타기 전 술 한잔? 이제는 불법입니다!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제도 안착 위해 12.20까지 계도기간 운영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토)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 홍보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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